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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 유통 중인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대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

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

○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 최근 3년간 프로바이오틱스 부적합률 : (통관) 0.54%, (유통) 12.5%

-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입니다.

* 최근 3년간 부적합 현황(총65건) : 프로바이오틱스 수(55), 붕해도(8), 대장균군(2)
** 붕해도: 캡슐과같은고체가물이나위액에서녹는정도를측정하기위한검사항목

○ 프로바이오틱스 수입 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

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

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